
김포시 공고 제2020-2539호

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처분 공시송달 공고
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5(공장설립등의 승인의 
취소)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하였으나 우편물반송 및 주소불명 
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
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

2020년 09월 24일 

김   포   시   장

〈공시송달내역〉

1. 행정처분의 제목 공장설립승인 취소

2. 당사자
성명(명칭) 상명산업(대표 이훈상,이의상,이건상,이익상,이규상,이희찬)

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 산110-2번지주     소

3. 처분의 원인된 사실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13조의5,

공장설립등의 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함

4. 행정처분 내용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

5.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

「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」제13조의5제3호

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후 4년이 지난 날까지 완료신고를 

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1년 이상 공사를 중단

6. 처분일 2020.9.23.

6. 공고기간 2020.9.24. ~ 2020.10.24.

7. 기타사항

○ 위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「민원처리에 관한 법률」제35조(거부처분에 대한 
이의신청) 제1항에 따라 그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
청을 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이와는 별도로 「행정심판법」제27조(심판청구의 기간)
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
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, 「행정소송법」 제20조(제소기간)에 
따라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○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김포시 기업지원과(☏031-980-2894)로 문의주시기 
바랍니다. 


